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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는 외국환거래법령을 중심으로 한 현행 외국환거래 규제 체계의 적절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 규제 체계를 전제로 한 문제 상황

과 관련 쟁점을 조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http://www.jipyong.com/origin/newsletter/legislation_policy/mail3.php
tel:02-6200-1841
mailto:jhc@jipyong.com
http://www.jpilp.com/index.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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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분산원장기술과 암호화 기술의 사용을 가상자산의 개념 요소로 포함하지 않아 그 범위가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3 스테이블코인이란 높은 가격변동성을 가지는 비트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와는 달리 다른 자산(예컨대, 달러, 금 등)에 연계(페깅, pegging)하

거나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가격변동성을 줄여 가치의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한 가상화폐를 말한다; 박준 ∙ 한민, 금융거래와 법, 박영사, 2024, 1150쪽. 

4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정의에 따르고 있다(제2조 제3호). 참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가상자산 정의는 개정 

전 특정금융정보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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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세한 내용은 박준ㆍ한민, 위의 책, 1148-11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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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외국환거래에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규로 대외무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자본시장법, 한미행정협정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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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에 따라 외환당국은 가상자산 거래가 현행 법령 규율 체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 현행 법령을 해석,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자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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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적발된 불법 외국환거래 금액은 11조 2,53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도되었다('가상자산 환치기' 기승…불법 외환

거래 5년간 11조원 적발, 국제신문, 2024. 9. 12. 자 기사). 불법 외국환거래 규모는 2023년 한 해 1조 8,062억 원이었으나, 2024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1조 438억 원에 이르러 전 년도 규모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불법 외국환거래 금액 1조 8,062억 원 중 환치기는 1

조 5294원이고, 이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1조 4454억 원이다. 즉, 2023년을 기준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전체 외환범죄의 

80%, 환치기의 95%에 달하는 것이다. 전체 환치기 금액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금액의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다(김기호, 가상자산 범죄

에 관한 형사법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2024, 72-73쪽).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40912.99099003975
https://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40912.99099003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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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재부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건전성 확보 방안 검토 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10 더 자세한 내용은 이병관, 일본 정부, 암호자산 관련 외환법 개정, 주간금융브리프, 제31권 14호, 한국금융연구원, 2022, 24-25쪽 참조. 

11 박종세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지급결제 조사자료, 제2022-3호,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22, 118쪽. 

12 박종세 등, 위의 보고서, 118쪽. 

https://www2.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4791&pWise=sub&pWiseSub=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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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인 환치기 방지… 국경 간 거래 신고 의무화 추진, 조선일보, 2024. 10. 31. 자 기사. 

14 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거래 보고 의무화…외국환거래법 개정", 아주경제, 2024. 10. 25. 자 기사. 

15 2017년 1월 17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이 공포되기 직전 2017년 1월 10일 기재부와 관세청, 금융위원회 등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해외송금업을 해 

온 핀테크 업체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비트코인 뭐기에..

핀테크업체 외국환거래법 위반 결론, 머니투데이, 2017. 1. 11. 자 기사). 당시 외국환거래법의 개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송금업이 합법화

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으나, 오히려 외환당국은 외환서비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국환거래 단속도 지속적

으로 펼쳐오고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0/26/UITLJ5YOABESRJ5IQUTNJWFQ5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ww.ajunews.com/view/2024102511133545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11016324434312&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7011016324434312&outlink=1&ref=https%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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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박종세 등, 앞의 보고서, 119쪽. 

17 국세청, 가상자산 거래소 ‘정조준’…업비트·코빗 세무조사, 이데일리, 2025. 2. 20. 자 기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431286642072488&mediaCodeNo=257&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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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외국환거래법에서 증권, 파생상품 등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자본시장법의 자본거래 규제 대상인지 여부 등이 선결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본시

장법의 규율 대상 여부도 동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19 더 자세한 내용은 김재진 ∙ 최인석, 가상자산 법제의 이해, 박영사, 2022, 58-62쪽 참조. 

20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정순섭 ∙ 주성환, 외국환거래법의 규제체계와 신종 거래의 적용 방법에 관한 연구: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은행법연구, 

제17권 제2호, 2024, 69-73쪽 참조.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467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9노3615 판결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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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박종세 등, 앞의 보고서, 49쪽. 

23 박종세 등, 앞의 보고서, 118쪽; 참고 입법례로 일본의 경우 외환법에서 ‘지급수단’의 정의와 별도로 ‘자금결제법’ 상 ‘가상자산’의 정의규정을 준

용하고 있고(제6조 제9호), 같은 법은 가상자산 관리계약, 대차계약 또는 이전할 의무의 보증계약, 매매/교환에 따른 가상자산을 이전 요구할 권리

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자본거래’로 규정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제20조의2, 제21조). 

24 정순섭, 가상통화의 법률문제, BFL, 제89호, 2018, 13쪽; 미국에는 비트코인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부정하여 자금세탁행위와 무인가 송금

업(money services business)으로 기소된 피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Florida v. Espinoza, Order Granting Defendant’s Motion 

to Dismiss the Information, No. F14-2923-TP (July 22, 2016)]와 “비트코인은 그 용어의 일반적 의미에서 자금에 해당”한다고 하고, “비트

코인은 물품이나 용역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수취되거나 은행계좌로 거래소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도 있”으므로 “비트코인은 금전적 자원으로 기

능하고, 교환수단과 지급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여 비트코인의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US V. Murgio, Case 

No. 15-cr-769 (AJN) (S.D.N.Y. Sep.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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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박종세 등, 앞의 보고서, 118쪽. 

26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로 김동섭 등, 암호자산 시장에서 국내외 가격차 발생 배경 및 시사점, BOK 이슈노

트, 제2018-8호, 2018; 이 보고서에서는 소위 김치프리미엄의 원인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과열로 수요가 급증한 반면, 재정거래 메커니즘

의 원활한 작동을 제약하는 기술적,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해외 공급이 제한적인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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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5358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5. 10. 선고 2018고단173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9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도14364 판결 등.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노2619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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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22. 선고 2018고정1934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 
32 시중은행을 통해 무역대금으로 위장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해외에 본인 명의계좌 여러 개를 개설한 후 유학경비 또는 체재비로 가장하여 송금. 

33 국내 직불카드 등으로 해외 ATM기기에서 현금 인출하여 가상자산 구매. 

34 불법 도박자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 원화로 가상자산(테더, 스테이블코인)을 구입한 후, 이를 해외 카지노에 전송하여 외화로 환전 후 도박자

금을 수령한 사례. 

35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차익 노린 2조 원 규모 불법 외환거래 적발, 관세청 보도자료(2022. 8. 30.); 서울세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1

조 6천억 원 적발, 관세청 보도자료(2021. 7. 8.); 서울세관, 가상자산 이용 수백억대 원정 도박자금 환치기 조직 검거, 서울본부세관 보도자료

(2023. 12. 5.) 등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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